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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 T O 평가협정 해설

【제1조】

1. 수입품의�과세가격은�거래가격,�즉�수입국에�수출판매되는�상품에�대하여�실제로�지급했거나�지급할�가격

을� 제8조의� 규정에�따라�조정한� 가격이며�다음�조건을� 충족하여야�한다.

다. 제8조의�규정에�따라�적절한�조정이�이루어질�수�없는�한,� 구매자에�의한�상품의�추후�재판매,� 처분�

또는� 사용에�따른� 수익금의�일부가�직접� 또는� 간접적으로�판매자에게� 귀속되어서는�아니�된다.

협 /정 /해 /설 /

§ 협정�제1조에는�거래가격�배제사유의� 3번째�형태로�구매자에�의한�상품의� 추후�재판매,� 처분� 또는� 사

용에�따른�수익금의�일부가�직접�또는� 간접적으로�판매자에게�귀속되는�경우를�정의하고�있다.�

§ WTO관세평가협정과� 우리나라� 관세법은� 이를� 사후귀속이익이라� 규정하고� 있다.


